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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비용지급결과내역에서 화면좌측의 지급보건소를 클릭하면 보건소별 지급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상세내역’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PPSV23 백신 입ㆍ출고 확인 방법
➊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를 선택합니다.
➋ 의료기관 정보 우측 하단 ‘백신별 입출고 정보’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의 

입고량, 사용량, 잔량 확인 가능하며, ‘보기’를 클릭하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입･출고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자료]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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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과거 접종력에 따른 PPSV23 접종대상 판단 예시
■ 접종대상자임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되는 경우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한 경우

3)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고 5년 경과와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 65세 이상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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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
1)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